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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변화로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책임 유

무, 설계변경 허용 유무 등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An, 2017). 특히, 공공건설공사의 경

우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 일년주의 원칙

에 따라 장기계속공사계약이 별도 조치없이 계속 체결됨으

로써 공기연장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도 2017년에 공공발주 공사의 불공정관행 점검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총사업

비 조정제도의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에 공사기

간 연장 비용 산정방법과 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

는 등 공사기간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BAI, 2018). 이후 기획재정부는 

2차에 걸쳐 『총사업비관리지침』을 개정하였으나, 문제가 

되었던 핵심사항의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MOEF, 

2022).

1.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차별 계약의 효력만을 인정하여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금액에 대한 발주기관의 보장의무가 없는 한계를 

지닌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판례와 선행연구를 통해 장기계속공

사계약의 개념, 도입배경, 제도 변화과정 및 그동안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이후 전문가 집단 면접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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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

출하고, 최근 5년(2018~2022년)간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1) 

분석 및 공사계약 전문가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

안을 검증하였다.

2. 장기계속공사계약

2.1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개념

공공건설공사계약은 공사기간과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Table 1>과 같은 유형으로 체결된다. 이 중 장기계속공사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2),『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
3)를 근거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의 『정부 입찰계약 집

행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계약예규』에 따른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계속

공사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말한다. 다만, 총공사금액으로 계

약하는 계속비계약과 달리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지만, 당

해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에 차이가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와 제

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른 예산 일년주의와 회계 연

도 독립의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탄력적인 예산

확보와 집행이 가능하고 사업 착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

다(Lee & Shin, 2021). 즉,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전체 예산

이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 착수는 가능하지만, 완성에 수년

이 필요한 건설사업의 경우 적정예산 배정 등 적절한 조치

가 없는 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방식이

다.

2.2 도입배경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

공공사가 발주되면서 ① 대부분이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

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하였고, ② 수의계약과 지명입찰 기준

의 신축적 운영과 업체 간 담합, ③ 우선 1차년도에 저가 수

의계약을 맺은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1차년도 공사의 손해

를 보전하고 이윤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Song, 2018).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1971년 9월 당시 야당인 신민

당 정현주 의원이 정부의 모든 계약을 일반공개경쟁입찰

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1971

년 12월 최종 수의계약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Song, 2018). 이때 개정된 내용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

위에 ‘총공정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어 총가에 대한 부관부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총가계약에 관

한 것으로 장기공사에 대한 무분별한 수의계약 남발의 폐단

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Song, 2018). 즉, 장기계

속공사계약의 전신인 총가계약의 도입취지가 총공사금액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함으로써 저가투찰을 예방하고, 공

사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증액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을 고려할 때 장기계속공사계약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Kim, 2021).

2.3 변천과정

장기계속계약은 1975년 12월 『예산회계법』 제70조의

15(장기계속계약)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입되었으나, 도입 

당시에는 임차, 운송, 보관,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기타 이

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한정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대

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8년 12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제76조의

2 (장기계속계약)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과 같이 건설공사를 

포함하고, 연차별 계약방법과 총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규정

이 마련되었다. 이는 계속비사업의 예산편성에 대한 불편해

소를 위한 것으로, 장기계속공사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정

부가 확보한 예산을 기준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2차년도 이

후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였다(Lee, 1996).

이후 1983년 3월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

1)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 2018.01.부터 2022.11.까지 

조달청 공사발주계획 내역으로 추출한 총 745,830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

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

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

한다.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

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2. 「지방재정법」 제

42조에 따라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낙찰된 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계약

을 체결하는 계속비계약

Table 1. Types of public construction contract

Type Definition (Concept)

One year contract
A contract be performed within one 

fiscal year 

Multiple 

years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A contract be performed within 

budgetary limits for each fiscal year

Continuing Expenditure 

Contract

A contract be performed with total 

construction costs for multiple years

※ Source : https://elaw.klri.re.kr/kor_service/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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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계속계약) 조항 개정을 통해 동일구조물공사의 경우 

장기계속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는 분할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수의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Lee, 1996).

1987년 4월에도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2(장기

계속계약)를 개정하여 전체공사에 대한 사업내용의 확정의

무를 부과하여 분할설계, 분할발주를 막고자 하였다. 이후 

1995년 7월 『국가계약법』이 제정되면서 현행과 같은 법

률체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6년에 수의계약 

예방과 정부예산의 편의적 운용 관점에서 출발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이 발주자 우위의 대표적 불평등 계약제도라는 점

과 분산투자로 인한 국가예산상 막대한 손실, 건설공사 해외

개방 확대, 중소업체의 입찰참가 기회 제약 등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되었다(Lee, 1996).

이후 국토교통부는 공기지연과 공사비 증가 방지 등 효율

적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1999년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1999~2002)』을 수립하여 계속비사업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공공건설사업을 진행하였다(Kim et al., 2008).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공

사기간 변경과 추가비용의 지급근거가 『총사업비관리지

침』에는 없는 것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게 개선해 줄 것을 

2014년 10월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7년 1

월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지급근거는 마련하

면서도 신청을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만 허용하도

록 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제외한 실소요액만 반영토록 

하여 장기계속공사에서 이미 준공된 차수별 공사에 대한 추

가비용은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은 특혜와 편의

지향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계약임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

을 인지한 감사원은 2017년 공공건설공사의 불공정관행 점

검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

용 산정 방법과 신청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사

기간 연장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기획재정부에 요구하였다.4) 이후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에는 1회로 제한된 신청 회수 규정을 삭제하고, 2021년 7월

에는 불가항력 사유도 조정가능 하도록 『총사업비관리지

침』을 개정하였으나, 불공정 핵심사항인 일반관리비 및 이

윤이 제외된 부분과 신청 시기 제한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MOEF, 2022).

3.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는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2014다

235189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법

률적 해석에 따른 개선방안,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개선 등의 연구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 

판례나 이미 개선된 부분은 제외하고 건설과 공법 분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법리 해석의 근거가 되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사항은 

과업지시를 통해 적시된 총공사기간이나 가격입찰을 통해 

확정되는 총공사금액은 단지 계약이행 의사 확정, 계약단가 

등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잠정적 기준으로, 공사대

금, 공사내용, 이행기간 등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

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진행된 Park (2018)의 연구에

서는 장기계속계약 특유의 총괄계약·연차계약의 이중구조

로 인해 공기지연에 따른 간접비 조정 신청기한, 기준시점 

등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나,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수년이 소요되는 공사계약

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기보다는 계속비 계약으로 전

환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진행된 Jung (2020)의 연구에서는 대법

원의 총괄계약에 대한 효력 부인을 지적하면서 장기계속공

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비 계약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Shin (2021)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이익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개선, 연

차별 계약 사이 공백기에 지출된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

정, 민법상 채권자지체 법리를 적용한 비용청구 등 법적·제

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건설 분야의 선행연구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Lee et al. (2021)은 현행 실비정산은 모호성으로 인해 당

사자 간 합의가 어렵고, 소송 등 2차적 낭비요인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요율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Jeong and 

4)  감사원은 2017.09.21.~10.27.까지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

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국가계

약법』 제5조 등에 따라 발주자는 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는 안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총사업비 조정

제도의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연장비용 지급이 어

려운 점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5)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까지 연결

하는 7호선 연장공사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이 최초로 부기

한 공사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로, 계약관계는 연차별 계약을 통해 확정된다고 볼 것이

지 부기되는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은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 

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의사일 뿐임으로, 확정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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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7)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휴지기로 인한 공기연

장 추가간접비를 연장기간에 발생된 비용으로 산정하고 있

으나, 실제 공사 중지기간에 발생된 비용으로 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Han and Woo (2021)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장기계속공사

의 계약시점과 준공시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비교하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반영된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

면서, 공사기간을 변수로 하는 계상기준 변경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이러한 추가 간접비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와

는 별도로 Cho (2019)의 경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하자

책임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대응방안, 추

가 간접비 계상방식, 비용 청구방법,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법률과 판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

와는 달리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률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발주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보다 근본

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Focus Group Interview(이하 FGI)

4.1 FGI 개요

다수 전문가를 활용하는 면접조사 중 익명성 기반의 통제

된 상태에서 의견이 교환되는 델파이(Delphi method)와 달

리 FGI는 전문가들이 상호 토론을 통해 풍부한 의견이 도출

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FGI는 설문조사가 지니는 해석 오류 문제와 심층

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집단적 아이

디어 도출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FGI는 ① 연구대상과 명확한 주제를 설정하고, ② 해당 주

제에 대한 견해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6명 이하의 전문가

를 구성한 후 ③ 진행자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적절한 개입

을 통해 상호 토론을 진행한다(Krueger & Casey, 2008).

FGI의 장점은 빠르게 실시할 수 있고, 새로운 사실 및 

관점을 발견하고자 할 때 유용하며, 범위나 영역에 있어

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높은 측면에 있다(Stewart & 

Shamdasani, 2014). 이러한 장점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주

로 활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건설 분야에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설계요소 발굴, 주요 영향요인 및 고려사항 등을 도출

하는데 FGI가 활용되고 있다(Park et al., 2021).

4.2 연구설계

심도 있는 인터뷰 진행을 위해 사전에 진행된 선행연구와 

판례 고찰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목록화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반구조화 된 질문항목을 다음과 같

이 산출하였다.

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발생 또는 예상되는 문제 

②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

③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한 경험

④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16년 이상 건설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공공 또는 민간 분

야 건설전문가,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FGI 인터뷰 대상자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다년간의 

공공건설 사업관리 경험과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FGI 결과 검증 

및 보충조사를 위해 공사계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IDI)6)을 실시하였다.

Table 2. Background information of interviewee

Category Major
Appoint

ment

Career

(year)
Work Experience 

FGI#1 Civil Eng. Professor 20

Advis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etc.

FGI#2 Civil Eng. Director 27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of Korea Train 

express, Metro, etc.

FGI#3 Civil Eng. Director 27

Construction and safety 

management of Highways, 

etc.

FGI#4 Architect. Director 23

Construction supervision of 

building,  housing site, public 

facilities, etc

FGI#5 Architect. Professor 22

Advisor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 evaluation of 

architectural facilities, etc

FGI#6 Architect.
Team 

leader
16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etc

DID#1 Civil Eng.
Senior 

Manager
21

Contract and dispute 

management of public 

construction, etc.

4.3 분석결과

FGI 진행을 통해 제시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가장 큰 문

제점은 발주자 우위의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에 참여자 모두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특히 토목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주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계약법의 계약원칙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6)  다수 전문가가 토론하는 FGI와 달리 DID는 1명의 전문가와 일대일로 면접

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조사자는 미리 준비한 설문가이드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응답자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포함 섬세

한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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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그 하위 시행령에 근거하는 불

공정 계약이다.”

“사업비가 비교적 많고, 장기간 진행되며, 비교적 밀집도

가 낮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현장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토

목 분야에서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

지고 있다.”

<Fig. 1>의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내역

을 살펴보면, 전체 공사금액의 30% 정도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되고 있는데, 대부분 토목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Fig. 2>의 각 분야별 발주금액대비 장기계속공사계약 발

주금액 비율에서도 건축분야는 2018년 20.47%에서 점차 비

율이 감소하여 2022년에는 10.78%인 반면, 토목분야는 전

체 발주금액의 40%이상이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고 있

었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계약 특성상 공

사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절차적 복잡성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

기간 연장신청은 계약 종료 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해

야 하며,7) 공기연장 비용 청구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8) 하

도록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청구에 소극적이다. 

즉 공사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는 것은 시공사의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측면과 연장비용을 발주기관에 청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 따른 문제이다(Lee & Shin, 2021). 

아울러, 비록 청구를 인정하더라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제

외9) 하도록 되어있고 실제 투입된 비용을 인정받기도 어렵

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총사업비관리지침』상에는 공기연장 비용 산정 시 일

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계약법과 상

충되며, 비율로 계상된 안전관리비 등은 정산이 완료된 경우 

추가 반영 여부도 현장마다 적용기준이 상이하다.”

한편, 발주기관 사업담당자가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한 

이해 없이 발주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조

달청의 최근 5년간 발주공사 내역을 살펴보았다.

사업금액별 장기계속공사계약 발주건수를 분석한 <Fig. 

3>을 살펴보면, 5억원 미만 장기계속공사건수가 4,122건으

로 전체 16,693건의 24.69%에 이르며, 100억 미만은 13,383

Fig. 1. Budget of Long-Term Continuing Construction Contracts 

(LTCCC) Oder (2018~2022)

Fig. 2. Budget Ratio of LTCCC Order (2018~2022)

a) Total Budget of Construction (2018~2022)

b) Box plot of Budget per Construction project (2018~2022)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

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

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

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8)  『공사계약일반조건』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

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

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

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9)  『총사업비관리지침』제64조(시공 단계) ⑨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ㆍ이윤 제

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

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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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으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의『총사

업비관리지침』적용대상이 되는 2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

우 최근 5년간 발주건수는 1,895건으로 전체의 11.35%에 불

가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이 단지 예산의 한계로 인한 문제

가 아닐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FGI결과 일부 발주기관에서는 장기계속공사 발주 

또는 계약진행 중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공기연장 및 간

접비 청구를 회피하는 시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① 연장되는 기간만큼 신규연차 계약체결 및 물량 이월

② 후행 계약을 조기 발주하여 선행 계약과 중복 진행

③ 실제 공사기간보다 연차기간을 최대한 늘려 계약체결

④ 공기연장 필요시 계속비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

이러한 사례는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유

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10) 발주기관으로부

터 요구받고 있으며, 불공정을 사유로 시공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외에도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면서도 하자보

수 기산일 산정 시에는 전체 목적물의 인수와 완료된 부분

이 관리·사용되는 조건11)을 두어 사실상 총괄계약 완료시점

이 기산일이 되는 문제와 행정 및 자원낭비 문제, 시공사의 

공정 및 원가관리 한계 문제가 도출되었다.

“총괄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하자보수 시작

은 총괄계약 완료시점으로 진행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일정예측이 어려워 공정관리와 원

가관리가 어렵고, 특히 마지막 연차계약에서 예산이 과다하

게 투입되는 경향이 있어 돌관공사와 지체상금 리스크가 증

가한다.”

“실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계약,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 절차로 인해 행정소요 및 자원이 낭

비된다.”

앞서 도출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계약이 진행되는 것은 총괄계약의 구

속력을 불인정하는 판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발

주기관의 경우 전체사업에 대한 보증 책임 없이 소액으로 공

사를 착공하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앞서 <Fig. 3>에서 살펴

본 장기계속공사계약 발주건수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주기관-시공사와 협

의를 통해 해결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

가 복잡하고, 특히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4.4 개선방안

FGI 진행결과 총괄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

기계속공사계약이 불공정한 계약방식임에 분명하지만 개선

이 이뤄진다면 건설사업 촉진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로 확인되었다. 특히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 협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원활한 진

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예정가격 산정, 입찰보증금 납부 등 입찰기준이 되

는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국

가계약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즉 2018년 대법원 판례

(2014다235189)의 근거가 되었던『국가계약법』을 개정하

여 법에서 정하는 계약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기관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 정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지만, 국가의 경우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에서 위임하거나 법

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성격에 위배되는 것이다. 즉, 『국가계약법』에

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Fig. 3. Number of LTCCC Order per Budget (2018~2022)

10)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6(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계약

담당공무원은 공사ㆍ용역 및 물품제조(구매)계약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

행과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12. 장기계속계약의 연차

별 계약기간 중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연차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부분을 차년도 연차계약으로 이월하는 사례

11)  『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

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

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

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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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칙을 정하고, 장기계속계약의 절차에 관한 사항만을 

위임12)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공사계약을 포함하는 부분

에 대한 정합성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지방계약법』의 구조와 같이

『국가계약법』에 공사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총공사기간과 총공

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토

론과정에서 참가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둘째, 무분별한 장기계속공사계약 발주문제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책임회피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

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

상사업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신설하는 방안이

다. 즉, 앞서 살펴본 조달청의 최근 5년간 100억원 미만 장기

계속공사계약 발주 건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경우와 

총사업비관리대상사업 규모(200억 이상 건축사업, 300억 이

상 토목사업)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정하고, 계속비 사업에서 

장기계속공사로 전환을 제한하는 형태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이다.

<Fig. 4>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조달청의 장기계속공사 

발주 내역 중 차수 표시가 없으면서도 총사업비와 당해연도 

사업비가 동일한 계약건수가 연평균 400건에 이르고, 앞서 

살펴본 5억 미만의 장기계속공사 발주건수도 4천 건에 달

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도 포함된다.

셋째, 공기연장 간접비용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불

가피하게 공기연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러나 건설사업 담당공무원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나 예산배분 방식이 상이한 측면이 있으며, 시공사의 요구수

준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비율로 산정되는 안전관리비는 정산이 완료된 경우 반

영여부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다. 또한 공기연장에 따른 실

비 산출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계약예규』에서는 반영

하나 『총사업비관리지침』은 반영되지 않는 부분과 해당 

비목이 비율로 계상되는 특성상 0% 비율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고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간접비용 산정기간과 관련하여 현재의 경

우 연장기간 중 발생된 경비를 대상으로 하나 휴지기간 중 

발생된 경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Jeong and Lee, 

2017). 다만 실제 휴지기간 동안 기술 인력을 제외하기 어렵

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미리 예측되는 휴지기간 동안 

지출되는 경비를 최소화하려는 시공사의 노력도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건설사업 촉진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라

는 긍정적인 측면과 예산편성의 편의성으로 지속적으로 채

택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대하여 판례와 선행연구

를 살펴보고, 전문가 면접조사와 조달청 공사발주내역 분석

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FGI의 경우 16년 이상 건설사업관리 경험이 있는 공공 또

는 민간분야 건설전문가, 관련분야 대학교수 등 총 6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개선방안 검증 및 보충조사를 

위해 계약전문가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조달청의 공사발주내역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질적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건설공사는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계속공사계약

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

요하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계약

의 근거가 되는『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그 상위법인 『국

가계약법』의 계약원칙과 위임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다는 측면이다. 또한, 하자보수 기산점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장기계속공사계약을 다수 발주하

는 문제, 최종 차수 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총공

10)  『국가계약법』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Fig. 4. The number of contracts of which the budget of a fiscal 

year and total budget are same (20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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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기연

장과 연장비용 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장점이 있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 대표

적 불공정계약으로 인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공정 문제해

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계약법』에 공사계약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

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총공사기간

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둘째,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진

행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신설한다.

셋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되는 간접비용 산출기준

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

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

른 간접비용 산정문제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을 

통해 건설사업 촉진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라는 장점

을 살리는 계약제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FGI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는 전문가의 자기방어 

기제나 소수 의견이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참여자

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상세한 법률개정 방안 마

련, 우선순위 분석 등의 세부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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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
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
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
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

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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